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련법규

타 자치단체 조례제 현황

검토의견





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

폐기물 리법

가 지 단체 책무4 ( ) 특별 도지사 시 수, · ·① 청

청 말한다 하 같다( . ) 할 역 폐 물

처리상황 악하여 폐 물 하게 처리 수 도록 폐 물

처리시 운 하여야 하· , 폐 물 수집 운 처리 개· ·

계 질 향상 로 폐 물 처리사업 능률 로 수행하는

한편 주민과 사업 청 식 함양과 폐 물 생 억 를 하여,

노력하여야 한다.

특별시 역시 도지사는 시 수 청 항에 따른 책무를· · · · 1②

충실하게 하도록 술 재 지원 하고 그 할 역 폐 물· ,

처리사업에 한 하여야 한다.

가는 지 폐 물 처리 상황 악하고 지 폐 물③

하게 처리 도록 필 한 를 마련하여야 한다.

가는 폐 물 처리에 한 술 연 개 지원하고 특별시· · , ·④

역시 도지사 특별 도지사 하 시 도지사 라 한다 시· · ( " · " ) ·

수 청 항과 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 한· 1 2

술 재 지원 하 특별시 역시 도 특별 도 하 시 도· , · · · ( " · "

라 한다 간 폐 물 처리사업에 한 하여야 한다) .


